
 

 

위반 통지 
벌금 부과 전 최종 통지 

 

[이름]         

[우편 주소] 

[도시], [주] [우편번호] 

 

 

다음 주소의 [퇴비용/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 미가입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기 전 최종 통지입니다.  

[해당 조직/기관명], [주소], [도시]. 

[수거업체명 입력](으)로부터 받은 기록에 따르면 위 사업체는 필수 [퇴비용(유기물)/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주법 SB 1383과 앨러미다 카운티 유기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령 

2021-02 섹션 5(a)(1)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위반 
범칙금* 
마감 기한까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필요한 조치 마감 기한 

X 
[퇴비용(유기물)/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 미가입  
[벌금 입력] 

1. [수거업체 전화번호]로 [수거업체명]에 

연락하여 [퇴비용/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가입해 주십시오. 

2. www.StopWaste.org/rules-submit-

proof에 서비스 증명을 제출해 주십시오. 

[마감 기한] 

*벌금은 위반 건당 최대 $500까지 인상되며, 계속해서 위반할 경우 60일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현재 부과되는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총 [총 범칙금 입력]의 벌금 및 과태료를 방지하려면 [마감 기한]까지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 [퇴비용/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에 가입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또는 

• 사업체에 이미 필수 수거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고, 본 통지서가 잘못 발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 증거를 제공합니다. 

또는 

• 면제를 신청합니다. 

위의 QR 코드를 스캔하거나 www.StopWaste.org/rules-nov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경우, 510-891-6575로 메시지를 남겨 회신 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中文(중국어), 한국어, Español(스페인어), Tiếng Việt(베트남어): www.StopWaste.org/rules-languages 

  

[날짜 입력] 

 

서신 번호: [고유 ID 입력] 

State law SB 1383 is implemented in Alameda County under the Organics Reduction and Recycling Ordinance in partnership with StopWaste, its member agencies and their 
solid waste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the environmental health departments in Alameda County. StopWaste’s member agencies include the cities of Alameda, Albany, 
Berkeley, Dublin, Emeryville, Fremont, Hayward, Livermore, Newark, Oakland, Piedmont, Pleasanton, San Leandro, Union City, and the unincorporated areas of Alameda County 
including Castro Valley and Oro Loma Sanitary Districts. 

http://www.stopwaste.org/rules-submit-proof
http://www.stopwaste.org/rules-submit-proof
http://www.stopwaste.org/rules-nov
http://www.stopwaste.org/rules-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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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 1383 & 유기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령 

배경 
 

음식물 쓰레기와 식물 폐기물을 매립지에 매립하면 

유해한 온실가스이자 기후 변화의 주요 원인인 메탄이 

배출됩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모든 주민에게 퇴비화 및 재활용을 의무화하여 매립지로 

보내지는 음식물 쓰레기와 기타 퇴비화 가능 물질의 양을 

줄이도록 상원 법안 1383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미 많은 

사업체와 다세대 주택에서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앨러미다 카운티에서는 지역 공공기관인 StopWaste가 

통과시킨 유기물 쓰레기 감축 및 재활용 쓰레기에 관한 

법령에 따라 주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StopWaste는 

앨러미다 카운티 도시, 고형 폐기물 서비스 제공업체, 

환경보건부와 협력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법을 

준수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규칙 개요 
 

사업체(비영리단체, 기관 포함) 및 다세대 주택(5세대 

이상)은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1.  퇴비용(유기물) 및 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를 

신청해야 합니다. 

2.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고 라벨이 부착된 재활용 및 

퇴비용 쓰레기통을 모든 일반 쓰레기통 옆에 비치해야 

합니다(화장실 제외). 

3.  올바른 쓰레기통에 분리배출 해야 합니다. 

4.  직원, 계약업체, 세입자에게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법률에 관해 알려주고, 정기적으로 쓰레기통을 

점검해야 합니다. 

 

위의 단계 외에도 식료품 상점, 식품 유통업체, 대형 

레스토랑 등 잉여 음식물이 발생하는 사업체의 경우, 

먹을 수 있는 잉여 음식물을 기부해야 합니다. 

 

무료 자료 및 지원 
 

퇴비용/재활용 쓰레기 수거 서비스 추가 또는 면제 신청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본 서신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는 경우 www.StopWaste.org/request-help를 방문하거나 510-891-

6575로 메시지를 남겨 회신 전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내용 쓰레기통 설치, 직원 교육, 

음식 기부 프로그램 시작을 돕기 위해 현장 팀 지원도 가능합니다. 

www.StopWaste.org/rules-resources에서 쓰레기통 라벨 부착 용도의 무료 스티커, 

실내용 녹색 쓰레기통, 교육 비디오, 안내판 제작 도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中文(중국어), 한국어, Español(스페인어), Tiếng Việt(베트남어): www.StopWaste.org/rules-langu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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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topwaste.org/rules-resources
http://www.stopwaste.org/rules-languages

